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 김경영 의원 대표 발의 )

의안
번호

382
발의년월일 : 2019년 01월 31 일

발 의 자 : 김경영, 오현정, 김화숙, 이정인,

송도호, 서윤기, 이영실, 홍성룡,

최정순, 김제리, 이병도, 김생환,

봉양순, 이은주, 권순선, 채유미,

문장길 의원 (17명)

1. 제안이유

단태아 임신과 달리 다태아 임신시 산모의 유산·사산, 조산, 미숙아 출산

등 신체적·정신적 위험도가 높아지고, 출산 후에도 양육 부담으로 인한

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 이에 따라 2013년

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(2013. 5. 30. “다태아 출산휴가 연장․

엽산제 등 지원확대”)를 기점으로 2014년 「근로기준법」과 「지방공무원

복무 규정」 개정을 통해 다태아를 임신·출산하는 근로자와 공무원의 경우

120일의 출산 전·후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고,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

복무조례」도 그에 따라 2015년에 개정된 바 있음.

다태아 임신·출산시 120일의 출산 전·후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

「근로기준법」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시의원이 다태아를

임신·출산하는 경우에도 120일간의 출산 전·후 휴가를 보장하고자 함.



2. 주요내용

임신한 여성의원이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

규정함(안 제24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근로기준법 ,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임신 중의 여성의원이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(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

장)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

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휴가기간

은 출산 후에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

이 되게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24조(의원의 청가 및 결석) ① (생

략)

제24조(의원의 청가 및 결석) ① (현

행과 같음)

②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게는 그

출산의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

허가하되,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

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 이

경우 여성의원은 청가 및 결석계

를 의장(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

장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임신 중의 여성의원이 청가 및

결석계를 의장(위원회의 경우에는

위원장)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출

산의 전후로 90일(한 번에 둘 이상

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

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

다. 이 경우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

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

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게

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 ③ (현행과 같음)


